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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不動産 時價 評價 制度에 관한 硏究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부동산 대학원

부동산투자금융

박 애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는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세

부담의 공평이 실현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정 취지에 맞는 과세목적

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타당한 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

하고 기초적인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상속 및 증여재산 자체에 있는 거래가액,2이상의 감

정평가액의 평균액,보상･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고,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내

지 제65조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면,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오

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

정․고시한 가액으로,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

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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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고,과세당국측엔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제공하므로 납

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임엔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하여 부동

산평가를 중심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평가제를 고찰하고 시가가

없을 시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산정에 관하

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 및 부동산공시제도와 관련된 각종 문헌,

관련법,학술연구단체 등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그리고 법원

의 관련판례 등을 수집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재산의 평가액의 차이로 수평적 공평의

저해로 인한 납세자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공시가격과 시가

와의 괴리,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

게 나타나는 모순 등에 의하여 동종이든,이종이든 자산간의 조세부담 불

공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개별주택가격의 평가를 보완하는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6

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공시가격의 시가 환산화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입법적 보완

은 조세공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

이다.

주요용어:보충적평가방법,시가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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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가액은 시가에 따라 평

가하여야 한다.이러한 시가는 매매 등의 거래가 발생되어야 그 가액을 알

수 있으나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

태에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하기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쉬운 일이 아

니다.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동일

한 시장의 어떤 한 시점에서는 동질의 상품가격은 단 하나의 가격밖에 성

립하지 않는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상속재산

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 재산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또한 과세관청

의 입장에서도 시가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그래

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국세청 통계자료 아래 <표1>에 의하면 상속·증여세 자산중 부

동산(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4.6%에 이른다.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및 증여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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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ofInheritance(Gift)TaxbyTypeofProperty [단위：백만원]

합 계 토 지 건 물 유가증권
기타재산
금융자산

기 타

상 속 2008Total7,274,0152,982,8251,977,689 915,1971,049,041

증 여 2008Total13,711,175 3,598,856 2,908,1574,282,675 2,540,549 380,938

합 계 20,985,190 6,581,681 4,885,8465,197,872 3,589,590 380,938

<표 1-1>자산종류별 상속․증여세 결정 현황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는 현실적으로

금전화되거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복잡하며 객

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따라서 상속･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객관

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세부담의 공평이 실현되고,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타당한 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제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이 납세자간의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지 못한다

면 납세자간의 조세부담차이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제도를 분석하

고 시가가 없을 시에 보충적평가방법3)인 기준시가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

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1) 국세청 통계자료 참조

2)민태욱,「조세법상의 부동산 평가원칙과 조세정의」,『토지공법연구』제11집,2001,p.343

3) 보충적평가방법이란 용어는 상증법의 법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나,시가를 산정하

기 어려운 경우 그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용어와 의미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한편 상속재산평가준칙 제7조에서도

“보충적평가방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상속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장 내지 제4장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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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 중 부동산을 중심

으로 시가평가제를 검토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한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기로 한다.그리고 외국의 입법사례는 미국,영국,프랑스,독

일,일본을 대상으로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부동산시가평가의 일반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방법중 보충적평가방법을 고찰한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그 범위 및 방법을 설

명하고,제2장에서는 부동산시가평가의 일반론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보충

적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제5장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법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의 문헌,관련법,학술연구단체 등에서 발행한 연구보

고서 및 연구논문 그리고 법원의 관련판례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평가에 관한 논문 중 유사매매사례가액에 관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그러나,논문의 주요내용은 아닐지라도 시가평가의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관하여 시가와의 괴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전호(2007년)는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따른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현실적으로 동일 물건에 대하여 평가방법이

시가인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지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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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현(2008년)은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격차,기준시가 사이의 시가반영

비율의 차이 때문에 납세자간의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존재하여 왔기 때문

에 기준시가의 정확한 산정과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을 높여서 시가와

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미희(2009년)는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가급적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고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공

시지가에 의해 토지를 평가할수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김종열(2009년)은 기준시가는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토지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기

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

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일까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고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용하는 것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 할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격차를 실증을 들어 확인하고 조세법

령 차원에서 이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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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제1절 시가의 개념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가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학상의

시가의 개념,상법상의 시가의 개념과 부동산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법상의 적정가격,그리고 조세법상 시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

1.회계학상의 시가

회계학상 시가의 체계는 계속기업 가정하에서 공정가액개념이 있고,이

를 실제로 측정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순실현가능가치와 대체원

가(현행원가)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의 평가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해 취득원가로 계

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부동산의 자산평가도 취득원가로 계상

함이 원칙이나,증여·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2.19).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며,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

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5

호 문단20).

가.공정가액

공정가액은 공정시장가치라고도 하며,회계학상 공정시장가치는 적절한

평가기준 또는 가치결정기준이 없을 때에 적용되는 기준이다.그래서 중고

자산에 대한 가치,증여·기부·교환 등에 대한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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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공정시장가치는 전통회계의 역사적 원가회계와 대칭되는 가치개념으

로 공정가치회계를 뜻하여 사실상 시가회계를 의미하는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9조의 4에서는 공정가액의 개념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이 정의에 의하면 공정가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공정가액은 공정하게 결정되는 가치로서 시장

에서 교환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4)

일반적으로 공정가액 또는 공정시장가치는 자산이 처음 취득된 시점에

결정된 역사적 원가보다는 그 다음에 자산보유로 새롭게 평가되는 시가,

현행원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지칭하는 수가 많다.기업회계기준에서도

공정가액을 이러한 세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공정가액”의

용어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된 것이다.5)

나.순실현가능가치

순실현가능가치는 판매가능금액으로부터 그 자산의 완성·판매·처분에 필

요한 추가적인 제비용을 차감한 가치이다.추가적 비용으로는 자산의 완성

비용,판매비용,대금회수비용 등이 있다.따라서,순실현가능가치는 현재

의 시점에서 자산의 판매로 실현될 수 있는 금액으로부터 적절한 추가적

처분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주로 재고자산의 평가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ARBNo.43에서 보통 시가는 대체원가를 가리키나 이 대체원가는 상한으

로 순실현가능가치,하한으로 순실현가능가치에서 정상이윤을 차감한 금액

을 가리켜 이 범위내에서 시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고정자산

의 평가개념으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이는 회계학상 고정자산이

현재시점에 있어서의 자산의 실현을 중요시하여 평가개념을 설정하지 않

기 때문이다.

4)남상오·정운오,『회계이론』,다산출판사,2007,p.488

5)상게서,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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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행원가

현행원가는 평가대상인 자산과 동일한 자산 또는 그 등가액을 얻기 위

하여 현재시점의 시장에서 구입될 수 있는 교환가격이다.즉,현행원가는

원초에 구입할 당시의 자산의 형태대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가격이다.현행원가는 기업이 소유한 자산가치를 적절히 평가하는

장점이 있으나,동일한 자산이 현재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는 한 그 가

치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기 쉬운 단점이 있다.

라.감정가치

감정가치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측정·평가·감정

한 가치로,보통 공인된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업무를 수행한다.감정가치는 공정시장가치에 입각하여 가치가 측정되

어야 하겠지만,평가자의 보수적 태도 또는 자유주의적 태도에 따라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감정가치는 보통 유형자산의 평가에 사용된다.감정가치를 결정하는 감

정과정은 체계적 절차에 따라 현행원가 또는 현행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이

라고 말할 수 있다.6)

2.상법상의 시가

상법은 총칙에서 상업장부의 작성원칙에서 회계장부에 기재할 자산의

평가원칙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

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상법 제31조제1호).즉

상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원가와 시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

는 한편,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엔 한해 저가주의를 취한 것이

6)남상오·정운오,전게서,p.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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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31조 제2호).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원가주의에 의하되,다만

자산의 사용으로 가치가 계속 감손되므로 적정한 금액을 상각하도록 한

것이다.

상법은 자산평가에 대하여 이 정도의 원칙만 규정할 뿐,상업장부의 작

성에 필요한 실체적 또는 기술적 방법론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

고 있지 않다.따라서 시가에 대하여도 그 정의규정 및 시가의 범위에 대

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대신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상

법 제29조제2항)는 규정을 둠으로써 거래계의 수요에 의해 생성되는 회계

관행의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7)

3.감정평가법상의 적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하는데,감

정평가액을 적정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리고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6호)

또한,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

칙’으로 정하고 있는데,평가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은 정상가격으로 결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칙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

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7) 이철송,『상법강의』,박영사,2007,p.93



- 9 -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동규칙 제4조 제1호)감정평가법과 감정평가

규칙상의 적정가격과 정상가격은 모두 표현은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인 시

가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조세법상 시가

가.법인세법상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 계산이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

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

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8)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9)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다만,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으로 하고,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독립된 제3자간에 자유로이 형성된 정상

적인 거래가액인 시가가 분명한 때에는 당해 시가에 따를 것이며,이러한

거래 실례가 없었다는 사유 등으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액 등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기준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정상가

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10)라고 한다.

8)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9)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991,2000.9.26

10)대법원,대법92누1971,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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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득세법상 시가

소득세법에서는 시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41

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

인의 규정에서 시가를 사용하고 있으며,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

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

가한 가액에 의한다.11)

따라서 시가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12)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13)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14)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

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며,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

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15)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

12) 국세청 예규,재산01254-2865,1986.9.22,재일 4014-1302,1999.7.5.

13) 대법원,대법2005두937,2006.1.12.

14)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

한다.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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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라 함은 동일･동종･동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특수관계

가 없는 자,즉 정상적인 사인간에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의하여 형성

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16)

따라서 시가란 “사업자이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 가격,도매:도매가

격,소매:소매가격)를 말하며,겸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시 겸업비

율에 따라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의 추정 및 산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17)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

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는 당해재산

매매가액,수용·공매가격,감정가격,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는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의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로 의제하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규정

하고 있어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규정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

고 있다.

16)재무부,소비 22601-1135,1985.11.11.

17)재무부,간세 12651-15,19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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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세법상 시가규정의 상호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규정은 여러 세법

에 걸쳐 산재해 있으며,시가의 개념은 개별세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

정하고 있으나,그 표현상의 차이는 있어도 시가를 시장법칙에서 도출하려

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8)

그러나,시가에 대한 규정과 체계가 각양각색인바 이와 같은 시가규정상

의 불일치가 평가와 관련하여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관

련규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므로 통일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9)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시가정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

인 시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시가산정은 법인세법의

시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법인세법은 시가의 정의에 해당하는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

가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그

리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범위를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상속세및증여세법｣은 별도의 장(제4장)에서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평가의 원칙과 재산의 종류에 따른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세

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에서 ｢상속세및증여세

법｣상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

(시가)은 세법상 일반적인 평가규정(시가)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8)황현호,「세법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세법학회지』조세법연구9-1집,

2003,p.229

19)임승순,『조세법』,박영사,2005,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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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시가정의 근거법령 준용여부

상증세법

불특정다수인 사

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

가격 및 감정가

격

상증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

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

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불분명시 

상증법 보충적평

가방법 준용

소득
세법

종합
소득 법인세법과 상동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준용

양도 
소득 상증법과 상동

소득세법

제41조
상증법 준용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특수관

계에 있는 자외

의 자와 당해 거

래와 유사한 상

황에서 계속적으

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불분명시 소

득세 및 법인세

법 준용

<표 2-1>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개념

자료:김종열(2009),상증법상 재산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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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동산 평가이론상 시장의 특성과 평가방법

1.부동산시장의 특성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미시적으로는

대상부동산 자체의 특성,해당지역이나 근린에 의해 영향받지만,거시적으

로는 정부정책,다른 산업부분의 동향,자금의 흐름 등에 의해 영향받는다.

부동산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위치고정성,이

질성,내구성 등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경제적·제도적 제특성 때

문이다.20)

부동산시장의 특성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부동산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부동산을 공급하는 데에는 계획수립,부

지확보,건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시장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조절하

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속성이 있다.

② 부동산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부동산시장이란 유사

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부동산시

장은 이처럼 지리적 공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누어진다.

③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동

할 수가 없다.또한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 수

요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급량이 짧은 시간 내에 줄어들지

않는다.부동산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가 상대적

으로 제한된다.공급자도 충분한 자본이 없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

고,수요자로 참여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한 구매력이 없으면 시장에 진

입하기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시장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불완전하다.

20)안정근,『부동산평가강의』,법문사,2007,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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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따른다.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국

토개발계획 등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가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이 왜곡되고 시장의 조절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⑤ 부동산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로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당사자의 제

안가격이나 입찰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

⑥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자금의 융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더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자금의 융통이 원활

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은 공급이 늘

고 수요가 증대하게 된다.반대로 자금사정이 경색하게 되면 부동산폭

락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부동산의 평가방법

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비용접근법,시장접근법,소득접근

법이 있다.시가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평가이론에 따른 평가방법을 고찰

하고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법상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부동산 평가이론에 따른 평가방법

1)비용접근법

비용접근법은 대상 부동산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가치를 추계한다.

이 방법은 현행신규비용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하여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평가대상 부동산의 신축,조성,매립 등 재조달에 소요

되는 원가에 주목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공급

가격의 특성을 갖고 있다.21)비용접근법은 다른 것이 일정할 때 비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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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든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크다는 것을 논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용접근법은 신축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의 정도가 적고 최근의 비용자

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접근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고,

공공건물이나 부두 등 특수목적부동산은 매매사례가 빈번하지 않을 뿐 아

니라 비수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비용접근법에 있어서 평가사가 적용하는 건축비용은 표준비용추

계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건축업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건축

의 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시키면 추계치가 달라지는 문제점

이 있으며,비용추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일치된 기준이 없으며,간접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고,감가상각추계는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실제로 하락한 만큼 상각하므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단점이 있다.22)

2)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최근에 팔린 유사매매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대상 부동산

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시장접근법에서는 유사부동산의 특성,상태,

위치 등을 대상부동산과 비교하여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수정하고,이

것을 근거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즉,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다수의 거래사례로부터 가장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면적비교 등을 통하여 가격시점에

서 대상물건이 갖고 있는 정상가격을 추정해 내는 것을 말한다.23)

시장접근법은 거래가 빈번하여 충분한 매매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다 적용할 수 있고,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가격을 기

초로 하여 시장가치를 추계하므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객관적이며,미래

의 순영업소득을 예측하는 데에 야기될 수 있는 부정확성이나 주관성을

21)이창석,『부동산학원론』,형설출판사,2006,p.485

22)안정근,『부동산평가강의』,법문사,2007,p.233

23)이창석,전게서,p.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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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고,비용접근법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규비용과 감

가상각추계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고,일반사람들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치추

계측면에서 강한 설득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접근법은 매매사례의 수가 적을 경우 적절한 비교매매사례

가액을 찾기가 어려우며,부동산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특

성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은 부동산과 비교할가능성이 언

제나 있을 수 있으며,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상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왜곡될 수 있고,비정상적인 동기에 의한

매매사례는 시장을 대표할 수 없는 가격이 되는 단점이 있다.24)

소득접근법은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적절한 자본환원율로 할인하

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순영업소득은 대상 부동산의

전체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제한 나머지이다.소득접근법은 다른 조건이 동

일할 경우 소득이 큰 부동산일수록 가치도 크다는 데에 논리적 근거를 두

고 있다.

소득접근법은 부동산의 가치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

한 값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의 현실적인 행태에 가장 잘 부합하고 과거

의 역사적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므로 이론적 강점을 가지고

있고,비용접근법에 비해 재생산비용이나 대체비용 그리고 감가상각을 추

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관성이나 부정확성을

피할 수 있고,시장접근법에 비해서는 비교매매사례가액의 수정에 따르는

평가자의 주관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소득접근법은 비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고,소

득의 추계나 위험의 산정 등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24)안정근,전게서,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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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정평가규칙에 의한 평가방법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규칙에서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 평가이론상의 접근방법에 따라 원가

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이 있고, 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평가목

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그 방법으로 구

한 가격을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0조).

①⓿토지의 평가: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

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대상토

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영야 한다.

② 건물의 평가:건물의 평가에는 원가법에 의한다.다만,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③ 토지·건물의 일괄평가: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하는경우에는 거래

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대상

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

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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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

1.재산평가의 원칙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이나 증여시기에 따라 과세가액이나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

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행정의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시행

령,기본통칙,상속재산평가준칙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재산은 그 담보하는

채무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두어서 재산평가액보

다 채무가 많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25)

즉,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장주식과 같은 공개시장이 형성

되어 시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

지 않다.특히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그 거래 자체가 개성을 띠고 있고 또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래

가격 자체를 바로 시가로 보는 데는 신중을 요한다.다만,주관적인 가격

이라도 다수 집적되면 객관적 가격화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26)

2.시가평가의 규정

가.시가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수

25)최성일,『상속･증여세 실무해설』,(주)광교TNS,2005,p.741

26)김백영,「상속재산의 평가」,『한국조세연구학회지』제4권,1989,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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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가 2개 이상의 재산에 중복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재산을 일괄매

매하여 그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각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한다.

이 경우 각각의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우선적용하여 안분한다.27)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면서 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28)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2)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 등

이 결정된 날

나.시가로 보는 범위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

의 기간 중 상속 및 증여재산 자체에 있는 거래가액,2이상의 감정평가액

의 평균액,보상･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다.다만,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29)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

27)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28)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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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이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당해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2조,제64조,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30)에는

세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즉,평가기

준일의 재산현황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의 주

변에 혐오시설이 설치되거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등을 가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된다.31)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위와 같이 재감정의 기준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80% 미

만인 점을 악용하여 적정한 시가가 있음에도 감정기관과 납세자간의 통정

에 의해 기준율을 약간 상회하는 감정가액을 제시하여 저평가하는 등 감

정기관을 이용한 재산평가와 왜곡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30)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31)최성일,전게서,p.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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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2005.1.1.이후

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

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이 80%미만인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3)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

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속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32)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

함)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즉 소액주주 지분에 해

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상속 및 증여재산의 그 자체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

가로 인정하고 있었으나,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매매가액,2이상의 감정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

3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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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매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평

과세를 저해하므로,2004.1.1.이후 상속개시 및 증여분부터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5)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등

2005.1.1.이후부터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

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33)

3.보충적 평가방법

특정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34)

시가는 항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변화

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점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특정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만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 평가방법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양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의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보충

3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34)이광재,『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세경사,2007,p.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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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방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필요하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따라서 납세자

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에서 납세의무가 발

생하는 지를 미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는 필요할 것이므

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

청 역시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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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제1절 보충적평가방법의 의의 및 필요성

1.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그러나 특정재산의 시가는

항상 일정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변성을 가지게 된

다.그러므로 시가를 산정하기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이와 같이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용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법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서 그 용어와 의미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2.보충적 평가방법의 존재 필요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 평가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해 볼 경우,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모두 어떻게

평가하여야 상속 당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재산을 평가하여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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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평가방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필요성을 충족

시키게 된다.

(1)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란 공공서비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이 소유하는 부의 일

부를 국가의 손에 옮기는 것이므로,그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바꾸어 말하면,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

이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 한다.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경제생활

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35)

즉,납세의무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에서

어떠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보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조세법률주의는 각종 경제적인 거래 및 사실의 조세효

과에 대해 충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

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

보충적 평가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획일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보충적 평가방법의 모법 저촉 여부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모법인 개정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

35)金子宏,『租稅法』,弘文堂,1990,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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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4.11.27.선고,84누322판결)

의 태도이며,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

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

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규

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 제1호(가)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는 없다.“

4.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0.1.13선고,88누2861판결;1989.10.10선고,

89누2509판결 외).즉,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5.26.선고,80누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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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개 설

(1)토지 및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이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경제적 활용방법 등의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에 의

한 평가도 무시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평가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가 어려워 과세실무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

는 것이 일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① 토 지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로 평가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

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

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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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일 2000.12.31.이전
2001.1.1
~2005.7.12.

2005.7.13.
이후

토지 -일반지역: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개별공시지가×배 율

좌동 좌동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2000.6.30.까지: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2000.7.1.이후:개별 건물의
기준시가

개별건물의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지정지역:국세청장이 고시
한 가액(토지․건물의 합계
금액임)

좌동 공동주택가격
으로 하되,국
세청장이 결
정․고시한 가
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가
격

일반지역
-2000.6.30.까지: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2000.7.1.이후:개별건물의
기준시가

개별건물의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

개별건물의 기준시가
-1998.12.31까지: 서울특별
시(인접시를 포함)와 광역
시에 한하여 적용
-1999.1.1.이후:지역제한 폐
지(전국으로 확대)

개별건물의
기준시가

좌동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개별건물의 기준시가

-지정지역
(2005.1.1.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토지․건물의
합계금액임)
-일반지역:좌동

좌동

위 이외의
일반건물

-2000.6.30.까지: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2000.7.1.이후:개별건물의
기준시가

개별건물의
기준시가

좌동

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

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다만,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국

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표3-1>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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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시가로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6(3)개월)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신한 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1996.12.31 이전: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감정가액

•1997.1.1이후:그 평균가액

○매매가액,토지수용 등에 의한 보상

가액

오피스텔

및상업용

건물등

2005.1.1오피스텔․일정규모

이상 사업용 건물 토지와 건

물 일괄고시

[나]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주택

(1)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

(2)공동주택의 경우:국세청

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에 의함.

○저당권,질권 설정시:담보된 채권액

○근저당권: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

○전세권(임차권):전세금(임대보증금포함)

○공동저당권:

채권액×당해자산가액/전체자산가액

⇩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이

중복설정시 담보채권액의 합계액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상기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

[가]와[나]의 가액이 중복될 경우 큰 금액

[나]와[다]의 가액이 중복될 경우 큰 금액

(2)건물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6)

<표3-2>보충적평가방법 적용 기준

36)한국세무사회,『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2004,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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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1)공시지가제도의 개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

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라 하며,

이는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토대로 결정된다.

1)표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

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

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2)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

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

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

가의 공시기준일(1월 1일)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

격(이하 “개별공시지가”)을 결정․고시하고,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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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정지역 이외의 지역의 토지

1)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원칙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2)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평가의 공정성 확

보․평가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이 개정

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되낟.

②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

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

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토지가격 비교표)에 의하

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

한 가액을 말한다.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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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

된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함)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

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

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

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相基

通61-50…1).

(3)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즉 지정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4

항),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2009.1.1.현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없으며,따라서 실질적으로 배

율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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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

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① 대법원 2001.1.19선고,99두2277판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

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

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 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원

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또한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이 규정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국세청,2001.2.5)

㉠ 목적: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

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우리청의 과세처분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하다

가 2001.1월 우리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일선관서

에서 납세고충해소 등의 사유를 들어 종전 대법원 반복판례(국가패소)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를 부과하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업무처

리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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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방법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이며,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적용하고,불복이 제기된 사건도 새로운 대법원판결

내용을 참조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5)관련 예규․판례

① 상속 개시 당시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평가함

토지의 가액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

는데,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인근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도로인 특성을 감안하여 그 1/3로 평가

한 1m²당 210,0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45m²를 곱하여 산정한 액

수인 51,45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

고 보아야 함.(대법원2004두10913,2005.8.25.)

② 한 필지로 된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

지가 분할전 토지와지목․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

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나,임야인 한 필

지의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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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

함.(재삼46014-2382,1998.12.5.)

③ 분할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함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고,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

세지관할세무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심사증여2005-0053,

2005.8.16.)

④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의 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상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개별공시

지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3869,2004.4.28.)

⑤ 토지의 평가시 지상권평가액의 공제여부

쟁점 토지상에 6.25이후부터 현재까지 타인소유의 합법적인 건물이 존

재하여 온전한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상

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 경우 지상권평가액은

소극재산으로 당해 토지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 2002중379,

2002.6.27.:시가 재조사결정)

⑥ 평가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동일할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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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개별

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재삼46014-25,1999.1.7,국심 2000서2493,2001.4.11.)

⑦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함.(재삼 46014-1774,1998.9.17.)

⑧ 증여일 이후 공시지가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개별공시

지가로 평가

증여일 이후 공시지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 이후 고

시되는 개별공시지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결정하여야 함.(증여 98-423,

1998.10.9)

⑨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토지의 하향 조정된 개별공시지

가 적용여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쟁점 토지의 가액은 하향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국심 99중2433,2000.9.29)

⑩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가액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 평가시 시가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경우,구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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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대법원 2000두6244,2002.6.28.)

⑪ 도로,하천,제방,구거 등의 평가

다수인이 공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하천․제방․구거 등은 보상

등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상속 98-193,1998.11.6.심사 증여 2000-123,2000.12.22.)

⑫ 지목이 대지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도의 평가액은 “0”임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국심2004서735,2004.7.15.)

3.건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입법취지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지속적인 현실화에 힘입어 시가

에 상당히 근접하여 평가되고 있으나,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

준시가를 제외하고는 종전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신축가액환산방식

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

재하는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지역제한을 철폐하고,2001.1.1.부터는

모든 지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용도별․건축시기별 등을 감안

하여 취득원가방식에 따라 일괄평가하도록 개정되었다.



- 39 -

(2)건물의 평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이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

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고시 제2008-48

호(2008.12.30)에 의하여 고시되었다.

(3)건물의 평가특례

① 철거대상 건물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

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相基通 61-50…2).

② 건물의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의 평가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되어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37)

③ 건설 중인 건물의 평가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가산한다.38)

(4)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의 활용

건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 인터넷사이트

(www.nts.go.kr)에서 기준시가 조회 및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를 활용

하게 되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37)상속재산평가준칙 제24조,1994.8.8

38)상속재산평가준칙 제25조19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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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48호,2008.12.30)

(1)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2)기준시가 적용범위

①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 시설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

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②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건물 부속 토지가

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

로 한다.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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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①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

㉠ 기준시가=m²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m²)

㉡ m²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

연수별 잔가율

②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m²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1,000원 단위 미만은 절

사한다)을 계산한 후,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

며,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건물신축가격기준액

m²당 510,000원39)으로 한다.

(6)국세청 인터넷사이트 활용

건물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

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고시내

용을 생략한다.

(7)관련 예규․판례

①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서울고법 98누214,

1998.10.28.)

② 증여일(2001년 이후)현재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아파트의 평가방법

39)2008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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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한 공동 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

동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평가기준일 현재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건

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61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

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가액에 의

하여 평가하는 것임.(재산상속 46014-139,2001.2.5.)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

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

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

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상속) 46014-874,

2000.7.14.)

④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실

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한 율(18%)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마하며,이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이라 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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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이 때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상기 토지․건물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서일 46014-10207,

2002.2.22.재산(상속)46014-752,2000.6.23.)

⑤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

고 임대부분의 임대 환산가액과 토지․건물 전체의 기준시가를 비교하

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심사 상속 2000-54,2001.1.12.)

⑥ 일부 임대안된 부분이 있는 건물의 평가방법

1동의 건물 중 일부 임대안된 부분이 있는 경우,임대된 부분과 임대안

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며,화장실 등 공유면적은 임대부분과 미임

대부분으로 안분해야 함.(국세청 재삼 46014-2633,1995.10.6.대법원92

누3922,1992.9.25.)

⑦ 상속재산 중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이 있는 경우의 평가

상가건물의 지하층 부속 토지부분은 임대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보충

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지상건물의 부속 토지부분은 임대재

산이므로 임대료환산 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평가액이 큰 가

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함.(서울행법 2000구9242,2002.9.3)

⑧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평가방법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

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하되 토지와건물의 가액 구분은 제61조 제1항 내지 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안분하는 것임.(심사증

여 2002-123,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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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많은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보다 많은 경우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대법97누8366,1997.12.26.외 다수)

⑩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판결로 확정된 가액을 기초로 평가함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

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

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110,2004.4.9.)

5.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도입취지(2005.1.1이후 적용)

일반 건물 중 구분등기된 집단상가,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아파트와 동일

하게 물건별 거래가액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도록

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으며(｢상속세및증여세

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이 개정규정은 시행 준비기간

을 감안하여 2005.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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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현   행

<신  설>
o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집단상가는 
  국세청장이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2)법률규정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

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

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

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3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

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3)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1)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46호,2008.12.30)

2)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47호,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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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1)주택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즉,“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②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즉,“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벽도․계단 그 밖의 설

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

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함)이 660m²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함)이 660m²이하이고,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단독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1월 1일)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

하고,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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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

에 제공하여야 한다.

(3)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야 한다.다만,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

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여기서 “국세청장이 공동

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

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와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아파트

㉡ 165m²이상의 연립주택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

야 한다.

(4)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

동주택가격에 의하여 주택을 평가한다.다만,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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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

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상속세및증여

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이 규정은 2005.7.13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경과조치

2005.7.13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고시에 관하여

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상

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상속

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3).

7.지상권의 평가방법

(1)지상권(地上權)의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民法279).지상권은 물권

이므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직접 그 객체인 토지를 배타적

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상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또한 지상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는데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바꾸어 말하면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상권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바,그 이유는 지

상권은 물권이므로 채권인 임차권에 비하여 그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연히 토지소유자는 강한 구속을 받는 불리한 지상권의 설정을 피하고 임

대차를 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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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일반적이며,이는 지

상권 설정계약 속에 포함되어서 행하여지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취득한다.

(2)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어떻게 하느냐는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그러나 민법상 최단기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다.

1)지상권의 최단기간(民法 280)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하며,다음 연한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때에 그 존속기간은 최

단기간까지 연장된다.

①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2)최장기간

민법상 지상권의 최장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은 갈라져 있다.

그러나 종래의 판례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무기한”이라는 등

기가 있는 때에 반증이 없는 한 그것은 영구무한의 뜻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0)

40)곽윤직,『물권법』,박영사,1987,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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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民法 281).

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민법 제280조에 정한 최단존속기간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3)지료(地料)의 지급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서의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

다.따라서 계약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특히 지료에 관한 약정

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때에만 지료지급의무가 생

긴다.지료는 정기급이든 일시급이든 어느 것이나 좋다.또한,정기급의 경

우에 지료액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그 액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습이나 인근의 지료 등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하여진다.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지료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나,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세 기

타의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액으로 지료액이 부적당하게 될 수 있

다.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양 당사자에게 지료의 증액 또는 감액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다.(民法 286).

(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상권의 평가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연간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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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상

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8.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1)보충적 평가방법의 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

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

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5항).

즉,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

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

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

한 금액에 의한다.다만,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상

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

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41)상속재산평가준칙 제28조(19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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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등)

②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

(3)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가액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

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종류·규

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4)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아파트분양권 평가

①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의 불입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프리미엄

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

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며,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서일 46014-11442,

2002.11.29).

②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

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의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평가기준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시유지 불하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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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된다(재산(상속)46014-22,

2000.1.7.).

(5)토지 등의 환매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

경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

하는 것이며,이 경우 자녀가 당해 토지 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한다(서일 46014-10447,2001.11.14).

(6)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증여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는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라 할

것이고,조합원관리처분총회에서 그 권리가액이 확정되어 재건축되는 아파

트의 분양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권리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국심 2005서907,2005.7.6).

9.특정시설물이용권의 평가

(1)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

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

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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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충적 평가방법의 내용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

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상속세밍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

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있으나,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것은 골프

회원권밖에 없다.

소득세법상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

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

용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4호)의 평가는 양도자산의 종류·규

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이에 따라 국세청고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 기준시

가”가 고시되고 있다.

(3)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

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서면4팀

-2239,2006.7.12),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

간을 5년으로 보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2004.1.1.이후 연 6.5%:

국세청고시 제2004-2호,2004.1.17)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

계액으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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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6항).

(1)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

함)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

(재취득가액 등)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

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4항)

여기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

3항)

(2)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

축물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

세법｣시행령 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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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

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따

라서 토지와 건물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한 시설물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

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준칙 26).

(4)관련 판례․예규

■ 시설물의 재취득가액은 동 시설물에 대한 총할부판매대금을 그 현가할

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그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

하여 산정한 사례(대법원 2007.6.15선고,2005두 13148판결)

【판결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제

61조 제6항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

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구상속세및증여세

법 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1조 제4항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상속개시

당시까지 이 사건 시설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

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로 보고,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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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그 재취득가액은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총할부판매대금을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1996.4.9자로 현가한 금액으

로 산정하고,그 감가상각비는 시설물별로 내용연수에 따라 구법인 세법

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0조,구법

인세법 시행규칙(1997.3.29.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를

준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은 1997.3.9.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

여 차감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

항·제61조 제6항,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

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망인이 장기할부구매 중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매상환

할부금채무는 상속 당시 확정된 채무라 할 것인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

결이 미상환할부금채무를 1997.3.9자로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것 역시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미상환할부금채

무를 공제하여 “0”으로 평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

결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과 미상환할부금채무를

재산정한 후 위 시설물의 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으로도 “0”을

초과하게 되자 이 사건 처분은 그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으나 정당한 상속

세 과세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다.

■ 시설물 및 구축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건축 또는 취득할 경우 소

요되는 금액에서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

감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당해 구축물이 법정내용연수가 경과



- 58 -

하여 잔존가치가 없음에도 단순히 장부상 미상각잔액으로 평가하여 상속

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국심 2005서558,2005.11.7)

【결정이유】

(1)쟁점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 275백만원은 볼링기계장치 234백만원과

기타 냉장고,걸레통,탁자,의자,도시가스,전기통신,시설장치 등 41백만

원 합계 275백만원으로 법정내용 연수가 경과한 미상각잔액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6항에 보면 시설물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

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을

보면,시설물 및 구축물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건축 또는 취득할 경

우 소요되는 금액에서 그것을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장부상 미상각잔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1.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1)임차권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民法 618).이러한 임대차계

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

이라 한다.

임대차 중 특히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

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民法 621).특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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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民法 제622조).

(2)평가내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

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

대료를 18%(｢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의2)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계액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임차권이 설

정되지 아니한 부동산간에는 그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있다.즉,임차권에

대한 평가액은 시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이를 평가

기준의 하나로 삼아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도출해 내는 것이 형평에 부합

한다 할 것이고,나아가 임차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

을 둔 선택에 속하는 것이므로,임차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

급하는 평가규정은 입법자의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규정은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6.29선고,2005헌바39결정).

(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

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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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相基通 66-63̧…4).

(4)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임대용에 공하는 경우 평가방법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

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재경부 재산

46014-174,2001.7.3).

위의 해석사례의 경우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신탁회사와 토지를 신탁하

기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였고,신탁회사는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신탁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또한 당해 부

동산이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

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임대료를 신탁자가 수취하였는지의 여

부에 따라 재산의 평가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임대료 환산가액과

개별 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

대보증금의 귀속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 임대보

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

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相基通 14-0…3).

위 해석사례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수탁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였을 것이므로 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따라서 당

해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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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과 임대보증금의 귀속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

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에 의한다(相基通 14-0…3⑤).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

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상속세및증여

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

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

로 한다.

(6)관련 예규․판례

■ 각종 설비유지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

야 할 비용을 실비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이를 임대료로 보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4.12.10선고,2003두11575판결)

【판결이유】

○○통상의 임대용 부동산으로서는 ×××빌딩과 △△빌딩 외에 ○○종금

빌딩이 있고,이에 관한 감정평가액에 관해서는 원고가 여전히 다투고 있

으므로,원심으로서는 ○○종금빌딩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인인 ○○통상이 부담

하여야 할 영선유지비,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및 임대용 부동산의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로서의 유익비,

쓰레기 수거료와 승강기 보수비 등의 고정관리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

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설령 ○○통상이

영선유지비,각종 설비 유지비,직원 인건비,쓰레기 수거료 등을 관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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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입주자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

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이를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결국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인 소유의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 안

분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서면4팀-1418,2008.6.13)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1인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2이상의 건물을 토지소

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같은법 제

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

한 가액을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

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의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4팀-792,2008.3.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기 회신문(서면4팀-3694,2007.12.27)을 참고하기 바람.

<별첨예규>(서면4팀-3694,2007.12.27)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7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

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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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

적을 포함)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애 중 큰 금액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2.일정기간 증여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증여한 재산의 평가

일정기간 증여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증

여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일 이후 증

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

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재산 46014-65,1999.2.26).

그러나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사용・수익

권이 유보된 만큼의 당해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어야 한다고 본다.42)

42)이광재,전게서,p.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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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1.개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실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담보제공재산의 경우,시가를 산정하기 어렵

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피담보채권

이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대법원 1987.7.21선고,87누354판결),시가주의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대법원 1987.4.14선고,86누478판결)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2.입법취지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규정이 개정 전 구상속세법상 재산

평가원칙인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임을 간단히 설명하였으

나,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구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종전까지 채권최고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를

비교하였으나 채권최고액 대신에 감정가액과 비교토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더 근접하게 되었다.이러한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

여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에 있어,당해 재산에 대한 채

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담보권 행사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점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은 당해 재산과는 별개의 담

보이므로 채권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재경부 재산

46014-54,2001.2.26),｢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며,이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

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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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까지 상속․증여된 경우 2003.1.1 이후 상속․증여된 경우

o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또는 양도

담보재산,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은 다

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

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전세금

o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범위

에 대한 해석적 규정 신설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 채권최고액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

보 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

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담보하는 채

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잔액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은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등

3.담보제공된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1)판단기준시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대법원 1986.9.23선고,86누361판결)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그러므로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

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로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301254-716,1990.5.4및 재산 01254-506,1989.2.11).

그러나 상속개시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담보로 제공

된 재산에 해당된다(재산세과-1893, 2008.7.25 및 재산 1264-4157,

1984.12.24).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같은 날에 그 등기에 앞서 같은

부동산 위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상태에서 증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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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음

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3.27 선고,87누7481 판결 및 재산

01254-2508,1988.9.7).

또한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그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

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

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근저당권이 설

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는 판례(대법원 1991.11.26선고,91누

5891판결)도 있다.

(2)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당권의 설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따라서 원

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설정등기에 의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재산

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1.25선고,89누6457판결).

(3)채권액 등의 범위

담보재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

액 등에 한하여 적용되며,당해 채권액 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

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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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

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

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채무의 변제가 없

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민법 356).약

정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저당

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등록에 의하여 성립한다.

현행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지상권 및 전세

권,입목,어업권,광업권,등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각종의 재단저

당법에 의한 재단 등으로서 어느것이나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가지

고 있다.43)

(2)저당권으로서의 등기사항

저당권의 설정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등기를 하여

야 하며,등기가 없으면 저당권은 취득할 수 없다.이때 등기되어야 할 사

항은 채권자․채무자․채권액․변제기․이자․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

기․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민법제358조의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나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 그 조건의 내용 등이다.44)

(3)평가특례의 내용

근저당 및 공동저당의 경우와는 달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3) 곽윤직,전게서,pp.532-545

44)부동산등기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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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

(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합계액으로 한다

(5)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이 경우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재경부

재산 46014-207,2001.8.21).

5.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근저당권의 의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

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즉,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르며,또한 근저당권에 있어서45)는 채권의 최

고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이 증감변동하여도,비록 채무가 기간 내에 전부

변제된 경우일지라도 저당권은 이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기간 내에 다

시 채무가 발생하면 저당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

는 특징이 있다.

45)곽윤직,전게서,pp.6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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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저당권의 등기사항46)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저당권 일반에 관한 등기절차가 준용되는 이외

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등기되어야 한다.

첫째,근저당권은 그것이 보통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보통의 저당권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다.

둘째,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이 채권의 최고

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민법 제357조 제2항).따라서 이자의 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3)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 폐지

1990.12.31로 개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특례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였었으며,그 취지는 다

음의 판례47)(대법원 1987.7.21선고,87누354판결;1988.12.13선고,87누934

판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4)1999.1.1이후 적용되는 평가규정

평가특례규정은 당해 재산의 평가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46)곽윤직,전게서,pp.612-613

47)“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 시행령 제5조의2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

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함하고,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

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

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위 규정들이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

을 설정한 사람들에게 근저당권이 아닌 일반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에 비하여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70 -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재

산의 경우도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

산이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면 되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

가는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포함)와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

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5)“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내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평가기

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이 개정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①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채권최고액이란 채권자가 담보물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하므로,당해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

액보다 적은 경우 담보권행사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

다.

②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

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은 당해 재산과는 별개의 담보이므로 채권

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산

46014-54,2001.2.26)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

령 제6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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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

으로 한다.

(6)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쟁점임대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임대보증금

의 합계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그 합계액에다 임대료

등 기준환산금액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

였다고 판단된다(심사 법인 2001-150,2002.5.10).

(7)“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관한 주요 해석사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바,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관한 과세당

국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재산(상속)46014-152,2000.2.10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

을 말하며,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 재산 46014-54,2001.2.26하며,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에 물적담보가 설정된

것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등)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물적담

보(법령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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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상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동 채권액(“㉡”의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평가할 상속재산

과 그 외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③ 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3,2001.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과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

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

고액을 의미하는 것이며,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재산

에 물적담보가 설정된 것 외에 평가대상 자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

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을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④ 예금담보액의 차감(재산세과-1583,2008.7.1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

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예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한다.

⑤ 부동산,예금 및 무체재산권이 공동으로 담보제공된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2008.6.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질권이 설정된 예금 및 무체재산권이 공동

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과 무체재산권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하여 각각의 그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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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유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

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9)감정가액과의 비교(1998.12.31까지 적용)

종전까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

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사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었

다.그러나 채권최고액이 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높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

하여 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었다.

즉,채권최고액과의 비교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이때 “감

정한 가액”은 감정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재346014-1496,1997.6.19)

6.공동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공동저당의 의의48)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수필의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지

상건물 등)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이러한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복수의 부동산이 1개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나,그 법률관계는 복수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48)곽윤직,전게서,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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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있고,이들 모든 저당권은 피담보채

권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2)평가특례의 내용

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

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

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함)으로 안

분하여 계산한다.

③ 공동근저당된 증여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 당시보다 약 1년 9개

월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

이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며,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고,이로써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 계산하여 증여세

등을 산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9.10.13선고,

88누11544판결).

④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와 공동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나,공유부동산의 자기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인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

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75 -

7.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질권의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

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

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질권을 그 제공되는

목적물에 따라 구분하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과 채권 기타의

재산권(주주권과 무체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으로 나누어진다.

(2)평가특례의 내용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한다.1991.1.1이후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과의 비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

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

권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8.양도담보재산의 평가특례

(1)양도담보의 의의

널리 양도담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

보를 말한다.양도담보는 민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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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확인되고 있다.

양도담보권은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목적권리의 이

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이때 양도담보계약이란 채

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특정의 재산권을 채

권자에게 양도하고,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는 그 재산권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49)또한 그 공시방법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그 권리이전의 효력이 생

긴다.

(2)평가특례의 내용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 당시

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3)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

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03조).전세권

은 보통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

49)곽윤직,전게서,p.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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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정․취득된다(민법 제186조).전세권의 등기사항으로는 전세금액,존

속기간,전세금반환시기 및 특약사항이 있다.

(2)평가특례의 내용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함)의 가액

은 등기된 전세금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한다.

(3)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

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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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개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는 시가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된

다.이러한 평가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

로 평가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

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또는 소송 중인 권리,채부에 대한 소송

결과의 예측에 관한 문제 등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이 명쾌하게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로는 조건부권

리,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조건부권리의 평가

(1)조건의 의의50)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이러한 조건부 법률행위

의 효력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므로 적극조건에 있어서

는 그 사실의 발생이,소극조건에서는 그 사실의 불발성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의 성취”라고 한다.그 반대로 적극조건에서는 그 사실의 불발성이,

소극조건에서는 그 사실의 발생이 확정되는 것이 “조건의 불성취”이다.

50)곽윤직,전게서 pp.5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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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된다.예로서 정지조건부 증여의 수

증자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의 증여자는 각각 조건의 성취로 증여의 목적

물을 취득하게 되는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진다.이러한 권리를 “조건부권

리”라고 하며 기대권의 일종이다.

(2)조건부권리의 평가 사례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

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

정가액으로 평가한다.이러한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① 대법원 1980.5.27선고,79누295판결

원고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속하였다면 원고는 분배

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② 대법원 1990.3.9선고,89누6778판결

담보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

우 증여재산의 권리취득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 및 담보권 실행 여

부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어서,증여자의 채무불

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

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 과

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79.5.29 선고, 78누334 판

결;1989.4.25선고,87누991판결 참조)

③ 대법원 2004.4.9선고,2002두110판결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 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상

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

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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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의 평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권리의 성질,목적

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4.소송중인 권리의 평가

①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

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 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의 현황,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수 밖에 없을 것인

데,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

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4.4.9선고,2002두110판결).

③ 과세실무상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평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며,이러한 소송 중의 권리의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

나 소송 중인 사항은 대법원판결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

하여 확정되게 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대법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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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법률적 판단에 상응하지 못한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까지

가산세 등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소

송 중의 권리 평가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추후 결정시 가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관련 예규․판례

■ 상속세 질의(재301254-2206,1991.7.28)

【질의】

1.현재 소송계류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2.소송계류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소송계류

중인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

3.상속일 현재 소송계류 중인 재산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5억원)

이 공시지가(6억원)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가액(5억

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회신】

1.피상속인 소유 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고,

2.당해 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당해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

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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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외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다만,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

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재재산 46014-143,1999.04.30).국내․외 재산

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부동산도 국내부동산과 같이

시가주의 원칙을 따르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이마저 허락되지 않을 경우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

는 재산평가에 의한다는 것이다.51)다른 여타 나라들의 재산평가를 살펴보

기로 하겠다.

1.미국의 재산평가

1)재산의 평가원칙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원칙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공정한 시

장가치(fairmarketvalue)나 대체평가방식(alternatevaluationmethod)을

이용하여야 한다(Sec.2031,2)"라고 규정하여 공정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

다.예외적인 경우 사용가치 평가방식(specialusevaluation)으로 상속재산

을 평가할 수도 있다.상속재산에 포함된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란 어떤

자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갖춘 매입자와 매매자가 그 자산을 기꺼이 거

래할 때 성립하는 가격을 말한다.”52)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공정가격은 해당 자산이나 유사한 자산이

51)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평가방식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가치,즉 시가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우리의 시가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해외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소 회의적이다

52)Reg.§20.20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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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서 매매될 때의 가격이다.

“부동산의 평가원칙은 부동산이 각각 특색이 있으므로 법규정으로 일정

한 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53) 따라서 이 경우 전문가 증언

(experttestimony),유사부동산 매매(comparablesale),시장평가(market

assessment),최근의 주택저당 대부금,자본화 수입(capitalization of

earnings),재생산비용(reproductioncost)등이 이용될 수 있다.54)

증여자산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식과 차이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

진 시점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FRV)으로 평가된다.즉,적정한 정보를

가진 매매자와 매입자가 자발적으로 자산을 기꺼이 거래할 때 성립되는

가격이다.한 예로 주식이나 채권은 증여일에 거래된 최고 및 최저가격의

평균으로 평가된다.다만 유산세와 달리 증여세는 대체평가방식이나 사용

가치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2)선택적 평가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사망 당시 공정한 시장가치로 평

가하는 것이지만 유언집행자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

망 후 6월이 되는 날 현재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적 평가방법

(alternatevaluationmethod)이라 한다.

이 경우 사망 후 6월이 되기 전에 분배,판매,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평가는 평가기준일이

달라질 뿐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

든 선택적 평가일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상속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선택적 평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선

택하는 경우에는 총상속재산사액,상속세액과 세대생략이전세가 반드시 줄

어드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이처럼 선택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일에 즈음하여 그 재산

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발생될 조세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53)Reg.§20.2031-1(b)

54)장근호,『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한국조세연구원,2004.6,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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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29년 경제공황에 대한 조세상의 구체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본다55).

2.영국의 재산평가

1)재산의 평가원칙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재산의 가치는 그것이 만약 경쟁적인 시장에서 팔

릴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가격이다.그러나 개별자산의 가격은

일시에 시장에 내놓아진 전 재산의 가격에 기초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만약 이전된 자산이 자본이득세 납부의무를 발생시킨다면,그리고 기부

를 받은 자가 그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다면,이전된 가치는 이미 지

불된 자본이득세에 의해 줄어들 것이다.그러나 때때로 유물 공제 때문에

증여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56)

상속개시 재산의 평가방법은 그리고 이용 가능한 공제는 아래와 같이

다루어진다.생명보험 정책의 가치와 관계없이,사망시의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망보다 앞선다.사망의 결과에 따른 재산의 가치의 변화

들이 계산된다.예를 들면 증가된 생명보험 정책의 가치와 사망한 이의 개

인적인 자질에 의존한 신용의 가치의 하락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합리적인 장래 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다.해외재산의 경우,재산

가치의 5%로 해외재산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공

제가 이루어진다.

2)유가증권 등 평가

사망시의 재산이 시세 평가된 유가증권을 포함할 경우 그리고 그것들이

사망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리인에 의해 팔릴 경우,지출이전의 총판매수

익은 사망시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된 가치는 사망 후 12개월 이내에 거래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위탁

55)김정식,「한국과미국의 상속세법 비교 고찰」,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p.40.

56)박정수,『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한국조세연구원,2004.6.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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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quotedsecurities)이 포함된다.만약 재산이 사망 이후 4년 내에 대

리인에 의해 팔린 토지를 포함한다면,지출이 있기 전 총판매수익에 비교

된 가치의 하락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남편 또는 아내에 의해

소유된다면,또는 자선단체,정당 또는 국가기관에 자산의 일부를 면세 이

전했다면,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그 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앞선 5년

동안 소유되어왔다면,관련재산조항이 적용된다.관련재산조항들은 주로

시세가 평가되지 않는 지분과 연합적으로 소유된 자유보유권 재산 또는

토지 임차권 재산의 이전가치와 관련된다.

만약 관련재산이 그것이 관되지 않았을 때의 재산의 가치보다 좋은 가

치를 생산한다면,관련재산부분의 가치는 모든 재산의 총가치에 적절한 부

분으로서 취해질 것이다.만약 관련재산이 사망 이후 3년 내에 연고가 없

는 이에게 팔린다면,사망시의 세금이 관련 재산의 관련되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사용하여 다시 계산된다.

3.프랑스의 재산평가

1)재산의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해당 자산의 평가액

(estimation)을 기초로 하되,부동산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납세의무 성

립시기의 시가(valeurvenale)에 의한다.프랑스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부동산의 시가는 정상 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 사이에 결정되는 가격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만일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낮다고 판단되면,과세관청은 조세절차법 제L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57).

프랑스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1951

57)안창남,『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한국조세연구원,2004.6.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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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30일 물랭(Moulons)민사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시가란 “절대적

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내재가치(하urintrinseque)또는 합

리적인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파기원(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례58)에 의하면 “실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가격

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의 시가에 대한 인은 “일정 재화의 시가란 같은 일자에서,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한다.이러한

시가는 비교가 가능한 재화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격의 평균가격을 의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적으로 시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같은 맥락으로 과세관

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또는 추정치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어떤 특

정의 방법도 적용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이러한 점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마찰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2)비교평가법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비교법에 의한 평가를 권장하고 있으며,아울러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서 얻어진 산술적인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출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한편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불완전 경쟁시장

의 최상위가격과 최하위가격은 시가 산정시 제외된다.비교법에 의한 평가

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이 방법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비교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시가의 산출은 비교법으로 얻어진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게

나온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비교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가 가능한 상태 즉 “비교가

능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이와 같은 비교가능성의 결정요소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기능분석,계약조건,경제적인 환경,사업전략 등

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먼저 시장요건이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58)Cass.com.23octobre 1984,BulLⅥ,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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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비교성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경제적 환경으로는 지리적 위치,시

장규모,경쟁정도,소매 또는 도매와 같은 시장수준,거래 일시 등이 비교

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비교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유사하여야 하며,차이가 있는 경

우에도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으로 재화의 물리적 특

성,품질 및 신뢰도,공급의 가능성 및 공급량 등이 있고,무형자산의 경우

에는 사용허용 또는 판매와 같은 거래의 형태,특허권 노하우 상표권과 같

은 자산의 형태,보호기간과 정도,자산사용에 따른 기대편익 등의 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에 의한다.그러나 위 “부동산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피상속인이 성년의 자녀 또는 구성원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

가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CGI제779조)”가구 등의

경우에는 사망일 2년 이내에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에 의해 평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매 또는 경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943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인의 평가액에 의하되,이러한 평가액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자산가액의 5%를 평가액으로 한다.그러나

가구 등을 제외한 기타 다른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독일의 재산평가

1)재산의 평가원칙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산의 평가는 통상의 가액을 기초로 한다

(평가법 제9조 제1항)”.통상의 가액이란 일상적인 거래에 의해 처분하여

재산의 성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액을 말한다.즉 시장가격과 동일한

개념이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예:긴급한 자금필요)이나 개인적 관계(예:

친구간의 거래)및 주관적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특별한 사정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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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경기변동(예:경기변동)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킨다.

독일의 상속세법에서는 세목마다 평가방법을 두지 않고 평가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에서 재산평가의 일반원칙과 방법을 규정하되 특수사정을 감

안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59)

2)자산별 평가법

상속재산이 평가에 있어서 기준일은 상속증여세법 제9조에 의한 납세의

무의 발생시점이 된다.기본적으로 평가는 평가법의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의 일반적 평가규정에 의한다.자본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평가법 제11조 2항 2절에 의한 공정가격으로 추계되는 경우

자산은 납세의무 발생시점에 그 가치로 기록한다.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법 제19조에 의하여 납세의무 발생시점의 토지소

유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사업용 자산이 아닌 지하자원에 대하여는 자산가

치 하락에 대한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경우 소득세적인 관점에서 평가된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발생시점에 기

준이 된다.사업용 자산에 속하는 증권이나 기업의 지분은 평가법 제11조

와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치로 기록된다.외국소재 부동산이나 외국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평가법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0)

또한 상속증여세법 제9조의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에서 통일가격으로 평

가한다.여기서 통일가격이란 토지 등 보통성 있는 과세대상을 공적으로

사정한 가액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의미이다.통일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평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발생시점 현재 재산의 종류별로 평가법에서 규정한 보

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통일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재산의 평가의 공평

성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61)

59)박공탁,「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및 이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연구

보고서』,2007.3.p40.

60)김유찬,『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한국조세연구원,2004.6.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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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의 재산평가

1)재산의 평가

일본의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의 가격을 ‘소득시에 있어서의 시가’에 의한

다고 규정하여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여기서 ‘소득시’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의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사망일이고,증여세의 경우는 증

여에 따라 재산권을 취득한 날이다.

또 시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불특정다수의 독립당사

자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 후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산입되어야 할 가격은 상속시 또는

증여시의 그 재산의 시가이다.62)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또

납세자간의 재산평가가 가지각색이 되는 것은 공평한 관점에서 바람직하

지 않다.그러므로 일본 상속세법은 토지권,영구소작권,정기금에 관한 권

리 및 입목처럼 평가가 곤란한 약간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격산정에 대

해서 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그 외의 재산은 국세청에 의해 제정된 ｢

재산평가기본통달｣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채무의 평가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는 상속개시 때에

현실로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금액은 각 상속

인 또는 수유자의 부담에 속하는 부분에 의해 그 사람의 상속재산금액에

서 공제된다.여기서 공제해야만 할 채무 금액은 상속시의 현황에 따른다.

2)재산평가 기본통달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상속,유증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 가격의 합

61)김명수,「상속세법상 상속재산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12,p16.

62)金子宏,『조세법』,홍문당,2005,p478.



- 90 -

계액이 과세가격이 되는데 이들 모두가 자산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재산평가는 조세부담의 정도에 직결되는 중요 문제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평가는 상속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과세시기의 시가로 하고 있다.매일 매일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

는 증권시장의 상장주식이나 상품과 같은 것은 시가를 비교적 간단히 알

수 있지만,상속세는 다양한 과세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이러한 이유로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

률에서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과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재산평가기본통달｣에서 평가방법을 정하는 것이 있다.

법률에서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지상권,영구소작권,정기급부금

이나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권리 등에 멏 조의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다

른 대부분의 재산에 관해서는 국세청에서 통일적으로 ｢재산평가기본통달｣

을 통하여 재산평가방법에 관한 기준과 각종 평가단위별 평가방법을 구체

적으로 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면서 이를 공표함으로써 신고시 납세

자의 편의를 배려하고 있다.

｢재산평가기본통달｣에서는 시가를 ｢과세시기에 각각의 재산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성립한다

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하고 있다.63)

63)국중호,『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한국조세연구원,2004.6,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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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1.기준시가와 시가와의 괴리

아래의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간 시가반영수준의 차이는 물론이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자체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한

다.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시가이고,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64)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공시지가 등이 시가를 반

영하지 못한다면 이들 세금에서 시가를 적용받는 납세자와 공시지가를 적용받

는 납세자 간에는 세금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65)또한 공시지가 등을 적용받

는 납세자 사이에서도 시가반영비율의 차이에 따라 세금부담의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시가반영비율의 비율이 낮을수록 또는 시가반영비율의 격차가 클수

록 세금부담의 불평등은 크다.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고세율은 0.5%이

나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5%이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

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평등의 효과는 이들 조세에서 훨씬 크다.이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공시지가제도 보다는 해당 조세법 차원에서의 제

도개선이 요구된다.66)이들 조세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

시지가를 사용하여야 하나,현행 법령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없으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시지가를 적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64)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건물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말함

65)「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감정평가체계의 재검토」,『토지공법연구학회지』제51집,2010,

pp67-88.

66)민태욱,상게서,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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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 소재지
표준지 

공시지가
(/㎡)

시가(/㎡)
시가
비율

개별
공시
지가

기타
요인

서울중앙 2010타경9574강남구 논현동 269-2 4,120,000 6,100,00067% 4,010,0001.55

서울중앙 2010타경3699성북구 상월곡동 24-126 1,930,000 3,060,00063% 1,890,000 1.5

서울중앙 2010타경 2655성북구 돈암동 44-3 1,590,000 3,220,00049% 1,620,000 1.9

서울남부 2010타경12637강서구 등촌동 576-1 1,680,000 3,150,00053% 1,660,000 1.9

서울남부 2010타경10815구로구 신도림동 396-196 2,250,000 3,830,00058% 2,250,000 1.8

서울남부 2010타경7758 강서구 외발산동 216-75 2,020,000 3,000,00067% 1,790,0001.48

대전지방 2010타경11491대덕구 갈전동 204-2 30,000 50,00060% 30,000 1.65

대전지방 2010타경11385연기군 용담리 123-2 180,000 310,00058% 174,000 1.80

대전지방 2010타경10634대전시 가장동 57-33 580,000 800,00072% 580,000 *

광주지방 2010타경18315나주시문평면옥당리1109-1 6,400 27,00023% 7,250 *

광주지방 2010타경 17978광산구 삼거동 198 46,000 64,00071% 43,200 0.45

광주지방 2010타경17664나주시 죽촌리 14-2 11,000 19,00058% 11,000 *

안동지원 2010타경2483영주시 임곡리1030 7,900 12,00065% 5,860 *

안동지원 2010타경2100안동시 수상동 94-1 37,000 60,00061% 37,000 *

안동지원 2010타경2025안동시 계곡리 산106-1 150 36042% 146 *

원주지원 2010타경3140횡성군 삽교리 143 8,000 40,00020% 7,680 *

원주지원 2010타경 3027원주시 관설동 1743-16 460,000 700,00065% 455,000 *

원주지원 2010타경2505 원주시 관설동 222 64,000 80,00080% 48,200 *

서산지원 2010타경 7305당진군 용두리 670-1 42,000 130,00032% 38,000 *

서산지원 2010타경7190 당진군 사기소리 306-7 5,400 27,00020% 19,300 4.6

서산지원 2010타경7114 태안군 중장리 157-57 17,000 30,00056% 16,100 2.1

순천지원 2010타경9336 구례군 오미리 11-1 15,000 22,00068% 14,800 *

순천지원 2010타경 9310구례군토지면문수리861-1 16,000 28,00057% 12,970 *

순천지원 2010타경 8997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산 36-11
5,500 12,00045% 5,830 *

<표 4-1>공시지가와 시가67)

*:감정평가서에 기타요인의 반영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67)민태욱,「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감정평가체계의 재검토」,『토지공법연구학회지』제51

집,2010,pp67-88.

본 논문을 작성하는 중에 지도교수님이신 민태욱교수님께서 토지공법학회에 제출하신 실증자료를

인용하여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를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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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총필지수 총가격 평균가격 기타

개별공시지가 32,535필 78,105,984,000천원 2,400,000원/m²

개별주택가격 15,285필 36,339,129,424천원 2,370,000원/m²

과세 등 행정목적의 공시가격과 매매당사자간의 합의 가격인 실거래가

격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게 된다.그러므로 실거래가격과 공

시가격이 서로 다름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같은 물건임에도 공시가격이 서

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개별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건물기준시가‘등 공시가격들의

실거래가격 반영률에 차이가 있고,용도지역별 건물용도별로도 그 반영률

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공시가격간 불형평(不衡平)을 가져오고 그 반영률

조차도 극히 적음으로 인해 적정가격으로서의 당위성 확보에 더 큰 문제

가 있다 할 것이다.

2.개별주택가격의 모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결정․공시되기 전에 산정된 개별공시

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대상 전체로 비교해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총

78조원에 이르고,개별주택가격은 약36조원으로서,1m²로 환산하였을 경우

에는 개별공시지가가 2,400,000원/m²이고 개별주택가격이 2,370,000원/m²으

로 평균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4-2>2008년도 성동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합계(조사대상전체)

자료:성동구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통계자료에 의함.

개별공시지가 가격공시 단위가 상위3자리 숫자만 적용하기 때문에 상위 4자리 이하는 버림.

이를 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나대지 및 상업용,공업용 등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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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동시에 공시하는 순수한 주택가격 대상 필

지를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면 총 조사대상 필지는 14,430필지로써,산

정결과 공시지가의 평균금액이 2,560,000원/m²이고 산정된 주택가격의 평

균금액은 2.480,000원/m²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평균금액보다 더 격차

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68)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

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각종 부담금등의 업무와 관련하

여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은 물론,재산세

(주택)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두 공시가격은 신뢰성과 형평성,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과의 가격괴리 현상은 공시가

격의 신뢰성에 흠이 되고 흠이 있는 과세기준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정

확성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에 의한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는 조세저항

을 야기할 수 있다.

68)조민호,「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방법 비교 및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립대학교석사학

위논문.2009,p.66

위 논문에서 개별주택 기준시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토지특성 조사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가 중복된다는 데 있다.개별주택가격

공시보다 매년 한달 늦게 공시되는 관계로 개별공시지가의 기초 자료인 토지특성 부분이 개별

주택가격에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그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사이에 같아

야 할 토지특성 부분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종종 대두되는 것이다.

둘째,두 공시가격을 평가방식에서 비교해 보면 표준지는 최유효이용 상정 을 주평가방식으

로 하고 표준주택은 건부감가를 평가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표준지는 나대지 평가를 원칙

으로 하고 표준주택은 정착물이 있는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표준주택을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가격을 배분할 경우 총 평가금액에서 원가방식에

의한 건물가액을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가액으로 흡수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에 문

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함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가격이 종전의 국세청 기준시가 및 행정안

전부 과세시가 표준액 이하로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건물거래 관행과의

괴리가 발생되며 실거래가격과도 괴리가 발생된다.

셋째,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방식에서,토지는 동일 용도지역 내 이용상황이 표준지 선정

기준에 최우선인데 비하여 주택은 동일한 용도지역 내 도로접면을 최우선하도록 되어있어 서

로 다른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기준은 동일지역내의 두 공시가격을 일치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넷째,비준표 적용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비준표,즉 토지가격 비준표는 시․군․구아래

동 단위로 작성되는 반면,주택가격 비준표는 시․군․구를 작성 단위로 하고 있다.그것으로

인하여 동일 시․군․구내에서도 주위환경,학군,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차이가 나

는 점 등이 간과되어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차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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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산별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1)동일 자산간 조세부담 불공평

조세의 부담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입법하여야 하고 세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적용은 사실상 부동산중 아파트에 국한 되고69)농지,임야,일반 건축물

등은 기준시가로 결정되고 있다.

<실제사례>

① S아파트-(유사)시가 3.75억원(기준시가 1.29억원)→ 과세가액:3.75억원

② 평가기간 내 제3자의 거래가 있을 경우→ 유사시가 과세(위의 경우 3.75억원)

평가기간내 제3자의 거래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 과세 (위의 경우 1.29억원)70)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이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원칙은 조세제도 존립의 기본원칙이 된다.이는 헌법

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 취급금지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헌법 질서 속의 부분법 질서로서의

조세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고 조세입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

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 지도 원리가 된다.그런

데 영 제49조 제5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이내의

기간중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없을

69)유사재산이라는 개념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기준이 명확

해진다면 이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기

준”이 없는 현행 조세법 구조하에서는 과세권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재량이 불가피하고,모법인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이 시가의 범위와 한계를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특히 시가로 인정하는 위임의 범위를 “수용,공매,감정가격”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위임하였음에도 시행령에서 매매를 포함하여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한 것은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엄격위임론

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한다.(임의택,｢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

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평가를 중심으로-,2009,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70)국세청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2006.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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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평가기간 내의 제3자의

거래 사실유무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진다.이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

여 우연한 사실이 발생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렇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특

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모

든 국민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

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2)이종(異種)자산간 조세부담 불공평

아래의 내용은 세무계획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안을 발췌한 글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

이 원칙이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게

된다.이러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착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의 세무계

획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예로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5억원을 상속

하는 경우 예금 전액 5억원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되나,시가 5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면,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은 공시지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 통상 시가의 약80% 이하의 수

준으로 평가되므로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액과의 차액

에 대한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금과 부동산간,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와 아파트외의 부동산간 조세부

담이 다르다.동일자산이건 이종자산이건 조세부담의 불공평의 요인은 시

가의 대체적방안인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의 일정비율만을 반영하고 있어

불완전한 시가71)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71)시가가 100이라면 시가의 대안인 공시지가 등은 80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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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입증정도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

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증세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일반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경

우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하

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과세처분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전 판례는 현행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던 구시행령(96.12.30개정전)제5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같은 항 소

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그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고 하고 있다.72)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목적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바 없다거나 단지

기록상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거나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기본통칙39…9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73)

이와 같이 종전의 판례는 과세관청의 입증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요

구한 반면 어떤 경우에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74)이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하여

과세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과

세관청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일이 빈번하였었다.75)

그러나 부동산,특히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므로 처분되지 않고 있는 상

태에서 과세관청이 그 시가를 파악하여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72)대법원 93.2.26.92누787;대법원 94.8.23.94누5960등

73)대법원 1986.12.9.선고 86누584;1989.10.10.선고 89누2509판결;1994.8.23.선고94누5960판결 등

74)백제흠,『조세판례백선』,박영사,2005,p.439

75)임승순,전게서,p.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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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급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상증세법의 평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모든 부동산의 소급감정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

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결국 판례

는 상속개시 당시까지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그 입장

을 전환하였다.76)

상속개시 이후 부과시까지 목적물이 처분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

고 감정가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소극적 사항으로서 결국은

납세자가 보다 낮은 감정가격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77)

부동산의 시가추정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 아니더라

도 인근지역의 거래가,감정가,해당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공인중개사․감

정평가사․주민의 증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선 시가를 산정하지 못할 경우란 없다고 본다.

실무를 하면서 상속세 재산평가액이 상속세 공제액에 크게 미달할 경우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시가를 찾아 상속세를 신고한다는 사실을 접했다.78)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까지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도 한다.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울 때”란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납세자가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라 하여

시가의 일정비율만을 반영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납세자가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

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시가로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76)대법원,2001.9.14.2000두406;대법원 95.6.13.95누23

77)임승순,전게서,p.823

78)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발생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이고자 공

인중개사의 확인서는 물론 각종 인터넷상의 시가자료 더 나아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시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경우들을 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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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선방안

1.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수를 확대하

여야 하고,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도구가 되는 토지 주택

가격비준표의 정밀도를 보완해야 한다.현행 표준지 및 표준주택 수로는

다양한 용도와 가격수준을 반영하는 적정한 부동산가격의 산정이 곤란하

고,현행 비준표만으로는 부동산 자체에 내재하는 복잡한 가격형성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간에 제각각으로 되어있는 토지특성 조사

방법,조사시점,표준지(표준주택)조사․평가기준,표준지(표준주택)선정기

준,토지가격(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이를 통합

하여야 할 것이고 통합으로 인하여 늘어난 표준지(표준주택)를 다양한 주

택 모형에 맞게 고르게 분포시켜 가격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조세법령의 보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체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에 의해,주택

은 동법률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법제

화 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명백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법리적

모순임에 틀림없다.

기준시가를 시가의 100%로 즉각 반영하기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공시제도의 운영 및 관리는 여러 관계기관이 연관되어 있

고,과세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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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와 흡사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6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

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즉각적인 기준시가의

100% 시가환산 보다는 점진적인 시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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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과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의 포착 못

지않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상속 및 증여재산이 상속 및 증여시점에서 무상취득하므로 교

환가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평가원칙의 관철을 위해 2004.1.1부터는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2005.1.1.부터는 평

가기간 밖의 거래가액 등도 일정한 경우 시가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

가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이와같이 상속·증여재산의 실질적 가치인

시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범위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시가평가방법의 적용이

일부의 납세자에게만 적용되거나 특정재산에 대하여만 시가가 적용된다면

시가평가방법이 적용되는 납세자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납세자간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종류간의 세부담의 형평이 깨어져 조세평등주의

를 위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하여 부동

산 평가를 중심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평가제를 분석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

로 재산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재산의 평가액의 차이로 수평적 공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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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로 인한 납세자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서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수를 확대하여야 하고,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

택가격의 산정 도구가 되는 토지 주택가격비준표의 정밀도를 보완해야 한

다.현행 표준지 및 표준주택 수로는 다양한 용도와 가격수준을 반영하는

적정한 부동산가격의 산정이 곤란하고,현행 비준표만으로는 부동산 자체

에 내재하는 복잡한 가격형성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의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단독주택공시가

격이 토지만의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고 있어 과세의 불형

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간에 제각각으로 되어있는 토지특성 조사

방법,조사시점,표준지(표준주택)조사․평가기준,표준지(표준주택)선정기

준,토지가격(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이를 통합

하여야 할 것이고 통합으로 인하여 늘어난 표준지(표준주택)를 다양한 주

택 모형에 맞게 고르게 분포시켜 가격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충적평가방법은 현행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논리에 입각해야 한다.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법제화 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명

백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법리적 모순임에 틀림없다.

기준시가를 시가의 100%로 즉각 반영하기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공시제도의 운영 및 관리는 여러 관계기관이 연관되어 있

고,과세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와 흡사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6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

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즉각적인 기준시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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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가환산 보다는 점진적인 시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기준시가 공시제도 보완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입법적 개

선은 조세공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시 보충적평가방법을 주로 다뤘다.세무

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의 현실적

한계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와 기획재정부

는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해외사례 등을 분석,객관적인 시가 반영 방안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보충적평가방법을 주

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듯 했다.보충적평가방법은 공시가격과 시가와의

괴리라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세의 방안이

기도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가격 공시제는 계속해서 최선의 평

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04 -

【참고문헌】

1.단행본

곽태원,『조세론』,법문사,2000

민태욱,『부동산조세법』,부연사,2010

안정근,『부동산평가이론』,양현사,2009

남상오･정운오,『회계이론』,다산출판사,2007

안정근,『부동산평가강의』,법문사,2007

이광재,『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세경사,2007

임승순,『조세법』,박영사,2005

최성일,『상속･증여세 실무해설』,(주)광교TNS,2005

국세청,『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2006

국중호,『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한국조세연구원,2004.6.

장근호,『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한국조세연구원,2004.6.

박정수,『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한국조세연구원,2004.6.

안창남,『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한국조세연구원,2004.6.

김유찬,『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한국조세연구원,2004.6.

국세청,『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2010

곽윤직,『물권법』,박영사,1987

백제흠,『조세판례백선』,박영사,2005

한국세무사회,『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2004

金子宏,『조세법』,홍문당,2005



- 105 -

2.논문

고종권,「매매사례가액기준 시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양대

학교 행정･자치대학원,2008

김명수,「상속세법상 상속재산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영도,「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2006

김정식,「한국과미국의 상속세법 비교 고찰」,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김종열,「상증법상 재산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동산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

명영준,「상속세및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서울시립

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박재완,「상속및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에 관한 연구」,강남대학

교 석사학위논문,2007

서미연,「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연구:서울시 사례를 중심

으로」,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2010

양성욱,「주택공시가격제도와 주택관련 과세의 개선방안」,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오기현,「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8

이재철,「매매사례가액기준 시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양대학교 석

사학위논문,2008

임의택,「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평가를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

조민호,「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방법 비교 및 개선방안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

홍원철,「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서울

시 강동구를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0



- 106 -

3.학술지

김백영,「상속재산의 평가」,『한국조세연구학회지』제4권,1989

민태욱,「조세법상의 부동산 평가원칙과 조세정의」,『토지공법연구학회지』제11

집,2001

민태욱,「조세법상 법인의 시가평가원칙과 쟁점」,『조세법연구학회지』15-2,

2009

민태욱,「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감정평가체계의 재검토」,『토지공법연구

학회지』제51집,2010

박공탁,「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및 이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

세무사회 연구보고서』,2007

황현호,「세법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세법학회지』조세

법연구9-1집,2003

4.웹사이트

국세청,http://www.nts.go.kr/info/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조세심판원,http://www.tt.go.kr/action.ddf?a=search.html&c=1201

국토해양부,http://www.realtyprice.or.kr/



- 107 -

ABSTRACT

A StudyonMarketingAppraisalSystem

ofRealEstate

-FocusedonSupplementaryAppraisal

underInheritanceandGiftTaxLaw-

Park,Ae-Ja

MajorinRealEstateFinanceandInvestment

GraduateSchoolofRealEstate

HansungUniversity

Valuation ofproperty undertheInheritanceandGiftTax Law

shallbebasedoncurrentmarketpriceasthedateofinheritanceof

gift.Asinheritancetaxandgifttaxareimposedonthepropertythat

isgratuitouslyacquiredbytheheirorbeneficiaryduetoone'sdeath

orgift,applyingmarketpricetothevaluationofpropertiesinheritedor

giftedissometimesdifficultbecausecertaintypesofpropertiesneed

appraisal.

Duetosupplementaryappraisal,therealestateswithoutmarket

priceshouldbeappliedby'officiallyannouncedindividuallandprice',

'single-familyhousingprice',and'multi-familyhousingprice'

Existenceofsupplementary appraisalmustberequired fo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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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sandtaxpayersinordertoassuretaxpayersoflegalstability

andpredictability,andstabilizethetaxlaw relations.

The problems involving realestate appraisalofsupplementary

appraisalareunequalburdensamongtaxpayersduetothedifference

ofappraised value between appraisalbased on marketprices and

supplementaryappraisal.Alsobecauseofthegapof'marketprice'and

'officiallyannouncedindividuallandprice',thereisthehigher'officially

announced individualland price'than 'single-family housing price'

involvinglandandhousing.

Therefore,itisrequiredonimprovementofrealizationof'officially

announcedindividuallandprice',andrelevanttaxesshouldbeamended

tonarrow thegapbetweensupplementaryappraisalsandmarketprices.

Ifthedifferencebetweentwoappraisalmethodsshouldberesolved,

taxationalinequalityamongtaxpayerswouldbeminimized.

Key words: supplementary appraisal,market,marketing appraisal,

inheritanceandgift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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